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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 효과

건설공사 분리발주가 공공의 이익이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됐다. 또 분리발주로 인한 공사지연, 하자분쟁 등 효

율성 저하는 철저한 공사관리와 발주자 보호장치 활용으로 해결, 일부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분석자료

가 나왔다.

대한건설정책연구원(원장 노재화)은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의 

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도입방향을 제안한 ‘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의 효과와 도입방향’ 보고서를 발간했다.

홍성호 연구위원이 발표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공사의 20% 수준으로 분리발주 적용범위 결정 시 4,693

억원의 공공예산 절감과 4,198억원의 부가가치, 2만6,048명의 고용이 증진되는 등 공공의 이익이 매우 큰 것으

로 밝혀졌다. 또한 발주자 선택권과 자유계약 원칙을 중요시하는 미국, 일본, 독일 등 선진국도 분리발주의 법

제화 또는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공공예산 절감,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효과를 거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합발

주의 문제점도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. 선진국은 또 전기·소방·통신·설비공종 뿐만 아니라 건축 및 토목

공종에 해당되는 여러 개의 공종을 분리발주하는 다공종 분리발주 방식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

다. 연구원은 또 일부에서 우려하는 다수의 공종 패키지로 인한 효율성 저하는 통합발주에서도 동일하게 발생

하는 현상이며 철저한 공사관리와 발주자 보호장치 활용으로 해결 가능하므로  이같은 우려는 현실성 없는 기

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. 이와 함께 분리발주로 인해 발주자 관리업무는 일부 증가하지만 건축 및 토목공종의 

일부만 분리된다면 그 증가폭은 크지 않아 크게 문제되지 않고 있으며 향후 CM용역을 통해 충분히 해소 가능

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건설산업 발전에 필요한 ‘Smat 발주자 육성’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.

본지는 지면관계 상 연구논문 중 공공공사 분리발주 도입에 따른 효과와 공공공사 분리발주의 도입 방향 부

문만 게재한다. [편집자 주]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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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.��공공공사�분리발주�도입에�따른�효과

1. 공사비 측면

① 국내 분리발주 방식에서의 공사비 절감

■ �국내�건축�및�토목공사에�해당되는�공종을�분리

하여�발주한�대표적인�사례는�보금자리주택특별

법에�의한�직할시공�시범사업에서�찾아볼�수�있

음.�

- �공공공사는�국가계약법�시행령�제68조에�의하

여�전기공사,�정보통신공사를�제외하고�원칙

적으로�분리발주가�금지되고�있으므로,�건축�

및�토목공사의�모든�공종이�분리된�공사의�사

례를�찾기는�힘든�것이�사실임.

- �보금자리주택특별법은�공사비�절감을�통한�분

양가�인하를�위하여�분리발주�방식�중�하나인�

발주자와�공종별�시공자(전문건설업체)로�구

성된�직할시공제를�도입하고,�보금자리주택�

물량의�5%�범위�내에서�시행토록�함.

• 직할시공제는�종래의�생산구조를�3단계에서�2단

계로�축소하여,�시공업무는�공종별�시공자가�담

당하고,�공사관리�업무는�보금자리주택의�시행자

인�LH공사가�수행하는�형태임(그림�1�참조).

■ �직할시공제�시범사업인�안양·관양�직할시공�지

구의�공사비는�통합발주�방식의�일반지구�공사비

에�비해�5.0%�가량�절감된�것으로�분석됨에�따라�

분리발주�방식의�비용�경제성을�확인할�수�있음.

- �안양·관양�직할시공�지구는�국민임대주택�

970세대(설계가�약�700억�원)를�26개월간�건

설한�공사로서,�공사관리�업무는�LH공사의�정

규·비정규�직원이�직접�담당하고,�시공·자재�

공급·용역�업무는�총�37개의�계약�패키지로�

분리�구성하여�이루어짐�공사임(표�1�참조)

- �안양·관양�직할시공�지구의�공사비는�시설·

자재·용역비(45,398백만원),�직영공사비�포

함�공사관리비(2,200백만원),�공기지연비용

(2,200백만원)1)이�소요됨(표�2�참조).

- �안양·관양�직할시공�지구와�비슷한�시점과�

규모로�통합발주�방식에�의하여�시공된�일반

지구의�공사비와�비교할�때,�직할시공�시범사

업의�시설·자재·용역비용은�일반지구에�비

일반�:�3단계�구조 직할�:�2단계�구조

ㅇ�주체별�역할

-�公社�:�발주자�역할,�시공확인�및�기술지도

-�종합공사업자�:�종합적인�건설관리

-�전문공사업자�:�공종별�직접시공

ㅇ�주체별�역할

-�公社�:�발주자�역할�및�종합적인�건설관리

-�시공사�:�해당�전문공종별�직접�시공

[그림�1]�직할시공�사업수행�구조�비교

1) �안양·관양�직할시공�지구에서는�갱폼�납품업체와�철근콘크리트�업체의�부도가�발생하여�계획�대비�4개월의�공기가�지

연되었으나,�부도업체의�적극적인�협조에�의해�최종�준공일은�준수되었음.

公�社

시공사

公�社

종합건설

전문건설�B전문건설�A 전문건설�C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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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표�1>�안양관양�직할시공�지구�개요

구분 내용

위치 경기도�안양

연면적/세대수

74,918m2�/�국민임대�970세대

11개동,�26m2�176세대,�36m2�332세대,�46m2�A형�144세대,�46m2�C형�62세대,�46m2�D형�120세대,�

55m2�136세대

공사기간 2010년�10월�~�2012년�11월�(26개월)

공사비(설계가) 약�700억원

참여업체수 시설공사�:�21개�업체,�자재�:�6개�업체,�용역�:�10개�업체

�단지�조감도

<표�2>�통합발주(일반지구)�vs.�분리발주(직할시공)�공사비�비교
(단위�:�백만원)

구�분 통합발주�방식(일반지구) 분리발주�방식 (직할시공)�비고

(A)예정가격 70,752 71,511

(B)낙찰금액 52,769 49,798(47,598)
직할시공은�총�소요금액�

괄호�안은�공기지연�비용�미�반영

(a)�외주공사비

52,769

31,518 돌공사�등�21개�공종

(b)�지급자재비 13,047 철근�등�8개�자재

(c)�물품구매,�용역 833 안전점검�등�10개�용역

(d)�공사관리비 2,200 직영공사비�포함

(e)�공기지연비용 - 2,200 갱폼,�철콘업체�부도

(B)/(A) 74.6% 69.6%(66.6%)
공기지연�無공사비�차이=8.0%�

공기지연�有공사비�차이=5.0%

주:�1)��통합발주�방식의�예정가격은�안양관양�직할시공지구와�유사한�규모를�가진�공사의�예정가격이며,�낙찰금액은�통합발주�방식으로�이루어진�

공사의�3개년도�평균�낙찰율을�적용한�금액임.

2)��분리발주�방식(직할시공)의�자료�중�외주공사비,�지급자재비,�물품구매용역은�실제�낙찰가격이며,�공사관리비�및�공기지연비용은�안양관양�

직할시공지구�실무자의�인터뷰를�통해�파악한�금액임.

3)��보금자리주택특별법에�따라�직할시공제�적용되는�공사는�최저가�낙찰제를�적용하고�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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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�크게�절감되었으나,�공사관리비와�공기지

연에�의해�발생한�비용추가로�최종적으로는�

5.0%�가량�공사비가�절감된�것으로�나타남.

• 5%�가량의�안양·관양�직할시공�지구�공사비�절

감효과는�무려�37개로�분리된�계약�패키지로�인하

여�발주자�공사관리�부담(전체�공사비의�약�4.4%)

이�크고,�일상적이지�않은�업체�부도로�인해�발생

한�공기지연�등�최악의�상황에서�거둔�성과임.�만

일�공기지연이�발생하지�않았다면,�통합발주�방식

(일반지구)에�비해�8.0%의�공사비가�절감될�수�있

었음.

■ �아파트�유치원�공사2)의�통합발주�대비�분리발주�

방식의�공사비�절감효과는�5.3%�가량�발생한�것

으로�분석되어,�민간공사에서도�분리발주�방식의�

비용�경제성이�입증됨(표�3�참조).

- �당해�공사의�통합발주�시�낙찰가는�580,000천

원,�12개�계약�패키지(공종)�분리발주�시�낙찰가

는�535,000천원으로�직접공사비�차이는�8.4%�

가량�발생함.�분리발주로�인한�별도�공사관리비

를�고려할�경우,�최종적으로�3.8~5.3%의�공사

비가�통합발주�방식보다�절감된�것으로�분석됨.

• 발주자의�공사관리비는�두�가지�경우를�고려하

여�산정함.�첫�번째는�건설사업관리자(CM)를�활

용할�경우이고,�다른�하나는�발주자가�직접�관리

할�경우임.�작년�개정된�CM�용역비의�평균�요율

은�공사비의�6.22%이며,�여기서�책임감리�요율

(전체의�52%)을�제외하면�전체�공사비의�2.98%

임.�발주자가�직접�관리할�경우�공사관리비는�안

양·관양�직할시공제�시범지구의�전체�공사비�대

비�공사관리비�비율인�4.4%를�적용함.

• 통합발주�대비�분리발주의�직접�공사비�차이는�

45,000천원이�발생하나,�분리발주에는�공사관리

비(CM�적용�시�:�15,943천원,�발주자�직접�관리�시�

:�23,540천원)가�추가되어�최종적으로�29,057천원

(CM�적용�기준,�발주자�직접�관리�시�21,460천원)이�

절감된�것으로�분석됨.�이는�통합발주�공사비보다�

5.3%(CM�적용�기준,�발주자�직접�관리�시�3.8%)�낮

은�수준임.

- �분리발주의�비용경제성이�직할시공제�시범사

업보다�낮은�수준인�이유는�당해�공사가�소규

모�공사이고,�분리�공종의�수가�12개로�37개의�

계약�패키지로�구성된�안양·관양지구�직할시

공제�시범사업보다�적어�분리발주로�인한�직접�

공사비�절감효과가�상대적으로�적었기�때문으

로�사료됨.�분리발주로�인하여�발주자�직접�또

는�위탁을�통한�공사관리가�불가피하다면,�최대

한�많은�수의�공종을�분리하여�발주함으로써�직

접�공사비�절감효과를�극대화하는�것이�필요함.

②  분리발주 방식 채택을 통한 공공공사 예산절감 효과

■ �공공공사�분리발주�법제화의�적용범위에�따라�분

리발주�방식을�통한�공공공사의�예산절감은�달라

질�것임.�만일�중앙�및�지자체�공사의�20%�가량

이�분리발주�된다면,�총�4,698억�원의�예산이�절

감될�것으로�예상됨(표�4�참조).

■ �공공공사의�예산절감뿐만�아니라�분리발주를�통

하여�건설공사의�품질확보�및�중소�건설업체�다수

를�차지하는�전문건설업체를�육성하여�국가�산업

기반의�안정화를�꾀하는�등의�효과도�거둘�수�있다.

2) �서울시�소재�연면적�200평(지하1층,�지상�2층)�규모의�유치원�시설을�5개월간�건설한�공사로서,�당해�공사를�처음에는�

통합발주�방식으로�시공자를�선정하였으나,�가격이�높아�분리발주�방식을�채택한�공사임.�민간공사이므로�낙찰자�선정

방식으로�최저가�낙찰제를�적용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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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프로젝트 관리 측면

①  분리발주로 인해 발주자 관리업무는 일부 증가

하나 CM용역을 통해 충분히 해결 가능하며, 오

히려 「Smart 발주자」 육성 가능

■ �통합발주�방식에서�종합적�계획·관리·조정(공

사관리)�업무를�담당한�종합건설업체가�분리발주�

방식에서는�배제되어�발주자의�관리계수가�증가

함.�그러나�발주자�관리계수의�증가폭은�분리�공

종(계약�패키지)�수에�의해�달라질�것이므로,�건축�

및�토목공사의�일부�공종만�분리�발주된다면,�발

주자�관리업무�부담은�크지�않을�수�있음.

- �현재�전기공사,�정보통신공사가�분리�발주되

고�있음에도�불구하고,�발주자의�관리계수는�

크게�증가하지�않았음.�이로�인해�해당�공사

의�관리업무를�제3자에게�위임하지�않고�발주

<표�3>�아파트�유치원�공사의�분리발주�vs�통합발주�비용경제성�분석
(단위�:�천원)

구분 통합발주�방식(A) 분리발주�방식(B) A/B

토공,�부대토목�공사 28,100 27,000 104.1%

가설�및�철근콘크리트�공사 110,500 105,000 105.2%

방수·조적·미장·타일공사 78,500 74,000 106.1%

석공사 5,400 6,000 90.0%

수장공사 38,000 31,500 120.6%

도장공사 4,100 3,000 136.7%

유리공사 18,300 16,000 114.4%

창호·금속공사 62,300 67,000 93.0%

조경공사 27,000 27,000 100.0%

전기공사 20,600 18,000 114.4%

설비공사 54,400 49,000 111.0%

지급자재 112,463 106,082 106.0%

기타�및�간접비 20,336 5,417 375.4%

직접공사비�합계 580,000 535,000 108.4%

공사관리비용 - 15,943(23,540) -

총�공사비 550,943(558,540) 105.3%(103.8)

자료:�한국생산성본부,�건설생산체계의�합리적�개편방안�연구,�2003.�3

<표�4>�분리발주�방식을�통한�공공공사�예감절감�효과�분석
(단위�:�억원)

구분 10% 20% 30% 40% 전체�공사금액

분리발주�

공사비�

절감율�

5%�적용

중앙공사�계약금액(a) 31,897 63,793 95,690 127,586 318,965

중앙공사�예산절감액(b=a×0.05) 1,595 3,190 4,784 6,379

지자체�공사�계약금액(c) 15,036 30,071 45,107 60,142 150,356

지자체�공사�예산절감액(d=b×0.05) 752 1,504 2,255 3,007 -

전체�예산절감액(b+d) 2,347 4,693 7,040 9,386 -

주:�1)�대한건설협회�통계연보(’11년�기준)

2)�분리발주�공사비�절감율은�국내·외�사례분석을�통하여�파악한�최소�값(5%)를�적용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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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가�직접�수행하는�것이�일반적임.�더욱이�학

교공사는�전기·소방�통신공사뿐만�아니라�기

계설비공사도�분리�발주되는�경우가�많음에도�

불구하고,�소관�교육청에서�큰�부담을�갖지�않

고�직접�공사관리�업무를�수행하고�있음.

- �37개�계약�패키지로�구성하여�공사를�완공한�

안양·관양�직할시공제�시범지구의�공사관리

비는�전체�공사비의�4.4%에�불과함.�이와�같

은�공사관리비는�건축�및�토목�공사�대부분을�

분리�발주한�경우에�소요된�금액으로서,�일부�

공종만�분리한다면,�공사관리비는�부담이�안�

가는�수준에서�더욱�적게�소요될�것임.

■ �현재�공공�발주자의�공사관리�역량이�부족한�것

은�사실이나,�이로�인해�통합발주가�유용한다는�

논리는�물품이나�서비스의�내용을�잘�모르니깐�

파는�사람에게�그냥�일괄적으로�맡기면�된다는�

것과�같은�것임.�오히려�분리발주�방식을�공공�발

주자의�공사관리�역량을�향상시키기�위한�기회로�

적극�삼는�것이�타당함.

- �국민의�혈세를�집행하는�공공�발주자가�관리

능력의�배양�내지는�육성�없이�행정편의�차원

에서�공사�전반의�책임과�관리를�원도급�업체

(종합건설업체)에게�일괄�의존하는�것은�사실

상�공공�발주자의�배임행위라�할�수�있음.�또

한�입찰�부조리�및�불공정�원·하도급�관계가�

보편화되어�있는�우리나라�실정상�품질향상과�

전문성의�제고를�통한�건설산업의�진정한�발

전에�역행하는�것임.

- �’11년�5월�영국�정부가�공공�건설사업�효율화를�

통한�사업비�절감이라는�목표를�달성하기�위

해�발표한�정부건설전략(GCS·Government�

Construction�Strategy)의�핵심은�공공발주

자�역량�강화임.

• 건설전략을�한�문장으로�요약하면� “스마트

(smart)�조달시스템으로,�스마트�발주자가,�스마

트하게�조달하면�공공�사업비�절감과�VFM�달성

은�가능해진다.”임.

• 스마트(Smart)한�발주자가�스마트한�조달�시스

템으로�눈높이�높은�주문을�한다면,�건설고객의�

눈높이를�맞추지�못하는�건설기업은�생존할�수�

없기�때문에�기업�스스로가�스마트해지려는�노력

을�할�수밖에�없음.�스마트한�발주자가�건설산업

을�스마트하게�만드는�혁신의�주체가�되는�것임.�

우리나라의�공공�발주자도�분리발주로�위한�공사�

관리�업무의�부담을�기피하기보다는�스마트�역량�

배양을�위한�기회로�삼아야�함.

- �일부에서�독일�등의�국가에서�분리발주가�가

능한�이유가�고도의�공사관리�능력을�겸비한�

공공�발주자가�존재하기�때문이라고�주장하고�

있으나,�이를�뒤집어�생각하면�분리발주를�통

해�공공�발주자의�역량을�향상시킬�수�있다는�

것을�의미하기도�함.�

• 직할시공제�시범사업에�배치된�LH공사의�직원들

은�과거에�주로�수행하던�발주�및�감독업무에서�

벗어나�원도급�업체(종합건설업체)의�종합적�공

사관리�업무까지�습득하여�그�역량을�크게�배양

할�수�있었음.

■ �다수의�공종을�분리하여�공공�발주자의�공사관

리�부담이�큰�경우에는�CM용역을�통하여�해소할�

수�있음.�일부에서�CM은�컨설턴트로서�공기지연

이나�하자�등에�대한�법적�책임을�부과할�수�없어�

종합건설업체를�대체할�수�없다는�지적이�있으나,�

이는�보증�등�전문건설업체에�대한�발주자�보호

장치를�통해�해결해야�할�사안임.

- �시공책임형�CM(CM�at�Risk)방식의�법적�근거가�

없는�우리나라에서�CM에게�공기지연,�하자�발

생에�관한�무한�책임을�묻을�수�없지만,�용역계

약을�통해서도�일부�책임을�부과할�수�있음.�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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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�분리발주�방식에서�공사이행과�하자보수�이

행의�무한�책임은�보증을�통해�공종별�시공자(전

문건설업체)�또는�보증기관에�부과할�수�있음.

- �일부에서는�CM의�전문성과�역량이�부족하여�

공공�발주기관이�원하는�수준의�공사�관리�서

비스를�제공할�수�없다는�지적이�있음.�아직까

지�일부�CM의�전문성과�역량이�미흡한�것이�

사실이나,�이는�우수인력을�유입할�수�있을�정

도의�규모로�CM시장이�성장하지�못했기�때문

임.�따라서�분리발주를�통하여�시장이�확대된

다면,�우수인력�유입을�통해�CM의�전문성과�

역량을�보완될�수�있음.

■ �분리발주�방식에서�시공계획서�작성,�설계변경,�기

성청구�등�업무를�공종별�시공자가�수행해야�하나,�

이를�위한�전문건설업체�능력이�부족하다는�지적

이�있음.�그러나�분리발주�공사에�참여하는�전문건

설업체는�전문�원도급�공사를�수행한�경험이�많은�

업체,�특정분야의�엔지니어링�능력�보유�업체,�대

형�업체�등이�대부분임.�따라서�분리발주�참여�전

문건설업체의�능력이�부족하여�공사관리가�미흡

하거나�시공품질이�저하될�가능성은�높지�않음.

- �분리�발주된�공사는�대부분�공사금액이�일정규

모�이상일�것이므로,�국가계약법에�의하여�입

찰참가자격을�일정수준�이상�신용등급�보유�업

체로�제한하게�될�것임.�실제로�안양·관양지구�

직할시공제�시범지구에�참여한�전문건설업체는�

대부분�일정�수준�이상의�공사관리�및�엔지니어

링�능력을�보유한�대형�업체가�대부분이었음.

②  다수 공종 패키지로 인한 공사지연 리스크의 

수준은 크지 않으며, 보증 등 발주자 보호장치 

강화로 충분히 해결 가능함.

■ �공종별�시공자(전문건설업체)�중�부도업체가�발

생할�경우,�공사기간이�지연될�소지가�있으나,�부

도업체로�인한�공사기간�지연은�통합발주�방식에

서도�발생하는�상황임.�분리발주�방식에서의�부

도업체�발생으로�인한�공사기간�지연�가능성은�

통합발주에�비해�높을수도�있으나,�전체�공사기

간�지연에�미치는�영향은�거의�없음.

- �상호�밀접한�관련이�있는�다수�공종�패키지로�

구성된�분리발주의�속성상�선행�공종의�시공

자�부도�시�관련된�후속�공종이�지연될�소지가�

있음.�그러나�관련이�없는�후속�공종은�계속�

진행할�수�있으므로,�부도로�인한�공사기간�지

연을�최소화할�수�있음.

• 안양·관양�직할시공제�시범지구에서도�전문건설

업체�부도로�인하여�공사기간이�지연된�바�있으나,�

부도업체와�관련이�없는�공종은�계속�진행할�수�있

어�공사지연을�최소화하였음.

- �통합발주�방식에서�종합건설업체의�부도가�발

생한�경우에도�공사기간이�지연되는�것은�마찬

가지임.�분리발주�방식과는�달리�통합발주�방

식에서의�종합건설업체�부도�발생은�모든�공사

가�중지되는�결과를�초래함.�통합발주�방식에

서의�부도업체�발생이�전체�공사기간�지연에�

미치는�영향은�분리발주�방식보다�매우�큼.

- �여러�개의�공종으로�분리됨에�따라�분리발주

는�계약이행보증,�통합발주는�공사이행�보증

을�적용하므로,�부도업체�처리기간도�분리발

주가�통합발주보다�짧음(그림�2�참조).

- �119�안전센터�증축�및�리모델링�분리발주�공

사(전기공사,�정보통신공사,�기계설비공사�분

리)와�통합발주�공사의�소요기간을�상호�비교

한�결과에�따르면,�예정기간�대비�공사기간�증

가율이�분리발주�공사는�3.3%임에�반해�통합

발주�공사는�15.3%인�것으로�분석됨(표�5�참

조).�실제로�통합발주�공사의�공사지연�가능성

이�분리발주�공사보다�높은�것으로�나타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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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�공사지연일수:�148일 총�공사지연일수:�178일

(a)�계약금액�20%�보증(분리발주) (b)�공사이행보증(통합발주)

[그림�2]�분리발주�vs�통합발주의�수급인의�부도로�인한�공사재개�소요기간

<표�5>�분리발주�vs�통합발주�방식의�공사기간�증감률

구분 공사명 예정기간 공사기간 증감일수 증감률

분리

(12건)

가남119안전센터�증축�및�리모델링�공사 100 131 31 30.5%

금정119안전센터�증축(리모델링)공사 150 165 15 10.2%

대월119안전센터�청사�리모델링�공사 100 84 (16) -15.5%

매산119안전센터�리모델링 25 25 0 1.5%

모곡119안전센터�증축공사 135 146 11 8.3%

산본119안전센터�리모델링공사 60 65 5 8.6%

신평119안전센터�증축공사 150 160 10 6.8%

실촌119안전센터�증축�및�리모델링 100 110 10 9.6%

여주119안전센터�구조대�대기실�리모델링�공사 60 39 (21) -34.6%

용문119안전센터�청사리모델링�공사 120 86 (34) -28.3%

일동119안전센터�증축(리모델링) 60 81 21 34.3%

포승119안전센터�증축공사 90 95 5 5.4%

분리발주�합계 1,150 1,188 38 3.3%

통합

(8건)

과천소방서�119안전센터�대기실�리모델링 25 42 17 67.3%

남부119안전센터�구조대�리모델링 70 52 (18) -25.9%

대월119안전센터�증축(구조대�이전)공사 150 145 (5) -3.6%

분당소방서�이매119안전센터�리모델링 60 100 40 66.8%

오금119안전센터�사무실�확장공사 30 43 13 41.8%

중동�괴안119�안전센터�대기실�개선공사 30 47 17 57.0%

팽성119안전센터�증축공사 90 106 16 17.5%

화현119안전센터�청사개선공사 50 49 (1) -2.7%

통합발주�합계 505 582 77 15.3%

자료:�김효진�외�3인,�“전기공사�분리발주제도�경제성�검증을�위한�실증연구”,�2012년도�대한전기학회

전기설비부문회�학술대회,�p�53,�2012년

수급인�부도발생

계약해지

타절준공공사
(채권채무확정공사)

주공의�재발주�및�착공

60일

28일

60일

수급인�부도발생

계약해지

공제조합의
보증시공심사

타절준공공사
(채권채무확정공사)

보증시공�착공

60일

30일

28일

60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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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�보증,�지체상금�제도�등을�적극�활용한다면,�분리

발주�방식에서�부도업체�발생�또는�공종별�시공

자�귀책사유로�인한�공사기간�지연에서부터�발주

자를�보호할�수�있음.

- �공사계약일반조건�제44조(계약상대자의�책임�

있는�사유로�인한�계약의�해제�또는�해지)이외

에�공사계약특수조건에�발주자의�공사타절�요

건을�명확히�규정하거나,�공사이행�확약서(각

서)에서�확정한�조치기일까지�공사재개가�이

행되지�않을�경우�계약�불이행�처리한다면�공

사기간�지연을�최소화할�수�있음.

- �공종별�시공자의�귀책사유에�의한�공사기간�

지연�시�국가계약법에�규정된�지체상금제도를�

적용하거나�부정당업자�제재처분도�할�수�있

어�충분히�발주자를�보호할�수�있음.

■ �전문역량을�갖춘�발주기관의�직접�공사관리�또는�

건설사업관리자를�채택한�경우에는�공종분리에�

의한�병행시공(Fast-Tracking)이�가능해져�오히

려�공사속도가�빨라짐.�이로�인해�공사기간이�단

축될�수�있음(표�6�참조).

③  공종간 간섭 및 마찰, 설계변경, 계약분쟁 현상

은 통합발주 방식에서도 많이 발생하며, 철저

한 공사관리를 통해 해결 가능함.

■ �다수의�계약�패키지로�구성된�분리발주�시�선·

후�공종간�간섭�및�마찰과�이로�인한�설계변경이�

증가할�우려가�있다는�지적이�있으나,�이는�통합

발주�방식에서도�빈번히�발생하는�것임.�일부�발

생할�공종간�간섭�및�마찰,�설계변경도�발주자�또

는�CM의�철저한�공사관리를�통해�근본적으로�해

결할�수�있음.

- �통합발주�시에도�하도급�공종간�간섭�및�마찰

현상�발생은�비일비재함.�다만,�공종간�간섭�및�

마찰�현상을�분리발주�방식에서는�발주자�또는�

건설사업관리자,�통합발주�방식에서는�원도급�

업체가�해결한다는�것이�차이가�있을�뿐임.

- �설계변경�등�계약변경으로�인한�공사비�증액

도�통합발주와�분리발주�방식간�차이가�없음.�

통합발주와�분리발주�방식의�낙찰가�대비�최

종완료가의�비율을�분석한�연구에�따르면,�두�

가지�방식의�차이가�거의�없는�것으로�나타남

(표�7�참조).

- �공종간�간섭�및�마찰과�설계변경이�발생하는�

이유는�공종별로�겹치거나�사각지대에�있는�

작업내용�때문임.�이러한�작업내용을�공사�발

주�이전에�공종별�내역서에�명확히�구분하거

나�별도�공종으로�발주�또는�직영처리�한다면,�

공종간�간섭�및�마찰현상과�설계변경을�최소

화할�수�있음.

- �실제로�총�37개의�계약�패키지로�구성된�안양·

관양지구�직할시공제�시범지구는�공종별로�겹

치거나�사각지대에�있는�작업을�분석하여�공종

별�내역서에�반영하고,�일부는�직영�처리하였음.�

물론,�공종간�간섭�및�마찰�현상이�일부�발생하

<표�6>�분리발주�vs�통합발주�방식의�공사속도�분석

구�분 공사�수 시공속도(m2/day) 비고

CM활용�분리발주 25 25
통계분석�결과(신뢰수준�5%)�

CM활용�분리발주�>�분리발주�=�통합발주
분리발주 25 16

통합발주 25 14

자료�: ��Debella�and�Ries(2006),�“Construction�Delivery�Systems:�A�Comparative�Analysis�of�Their�Performance�within�School�Distract”.�Journal�of�

Construction�Engineering�and�Management�Vol.�32,�No�11,�p�11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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였으나,�중대한�공사지연을�초래하지�않았으며,�

LH공사가�모두�원만히�해결하였음.�또한�설계

변경도�발생하였으나�대부분�발주자�사유로�인

한�것이었으며,�공사비�증액도�크지�않았음.

■ �분리발주�방식에서�발주자는�다수의�공종별�시공

자와�직접�계약을�체결하므로,�분쟁�또는�클레임

의�당사자가�되어�리스크가�증가한다는�지적이�

있음.�그러나�클레임의�원인이�되는�공종간�간섭�

및�마찰과�설계변경�발생은�통합발주�방식과�차

이가�없고�철저한�공사관리를�통해�사전�해결�가

능하므로,�발주자의�리스크가�높다고�할�수�없음.

- �통합발주�방식에서는�원도급�업체가�우월적�

지위를�활용하여�하도급�공종간�간섭�및�마찰,�

설계변경으로�인한�분쟁�또는�클레임을�원만

히�해결할�소지가�높은�것은�사실이나,�이는�

불공정한�하도급�행위로�볼�수�있음.

- �일부에서는�발주자와�공종별�시공자가�1회성�

계약관계이므로�분쟁�또는�클레임이�격화될�

수�있다는�주장도�있음.�그러나�분리발주�시�

공종별�시공자에�대한�평가결과를�차후�공사�

입찰에�반영한다면,�지속적�거래관계�유지로�

공종간�간섭�및�마찰,�설계�변경,�계약분쟁을�

최소화할�수�있음.

• 실제로�안양·관양지구�직할시공제�시범지구에

서는�공종별�시공자의�평가결과를�차후�입찰�시�

가산점을�부여하는�우수�하도급�업체�선정�시�활

용함.

④  공종별 시공자의 하자보수 불이행은 거의 없으

며, 복합 하자분쟁은 통합발주 방식에서도 동

일하게 발생하는 것임.

■ �공종별�시공자의�하자보수�불이행�시�발주자가�

그�책임을�부담하므로�리스크가�증가한다는�지

적이�있음.�그러나�분리발주�방식에서도�공사�수

행�중에는�현장�감독관�또는�감리자의�시정지시

에�따라�하자보수가�이루어지고�공사�완료�후에

는�시공자가�직접�하자처리를�하거나�보증기관을�

하자보수의무를�이행하므로,�발주자�리스크가�통

합�발주�방식에�비해�증가하지�않음.

- �안양·관양�직할시공제�시범지구에서의�하자�

발생건수는�통합발주�방식(일반지구)과�차이

가�없었으며,�공종별�시공자의�하자보수�불이

행도�아직까지�없었음.

■ �공종간�책임�구분이�어려운�복합하자의�경우에는�

지체되거나�분쟁이�발생할�소지가�높다는�지적이�

있음.�그러나�통합발주�방식에서도�복합하자�책

임소재에�관한�논란이�있어,�분리발주�방식에서

만�발생하는�상황은�아님.�또한�원도급�업체의�신

속한�복합�하자�처리는�불공정�거래�행위를�바탕

으로�두고�있음.

- �통합발주�방식에서도�공종간�책임�구분이�어

려운�복합하자가�지속적으로�발생하고�있음.�

다만�분리발주�방식과�차이가�있는�점은�원도

급�업체가�우월적�지위를�활용하여�명확한�책

임소재�구분�없이�일방적으로�하도급�업체에

게�하자보수를�이행토록�하고�있다는�것임.�그

<표�7>�분리발주�vs�통합발주�방식의�최종완료가/낙찰가�비율�분석

구분 발주방식 Becker(1995)�연구 Rojas(2008)�연구

최종완료가/낙찰가
통합발주 1.08 1.09

분리발주 1.07 1.08

주:�1.08이라는�의미는�낙찰가�대비�최종�완료가가�8%�증가하였다는�의미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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러나�이는�명백한�불공정�하도급�행위임.�불공

정�하도급�행위에�근거한�신속한�복합하자�처

리가�과연�타당한�것인지�의문임.

3. 건설산업 측면

①  발주자의 선택권 및 자유계약의 원칙을 중요시 

하는 선진국도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 시행

■ �발주자�선택권과�자유계약�원칙을�중요시�하는�

미국·일본·독일도�공공예산�절감,�부가가치�및�

고용창출�효과를�거두고,�수직적�생산체계가�갖

는�문제점을�해결하기�위하여�공공공사�분리발주�

방식을�채택하고�있음.

- �선진국이�공공공사�분리발주�방식을�법제화한�

이유는�건설생산체계�하부구조를�담당하는�전

문건설업체�경쟁력을�향상시켜�얻을�수�있는�

산업전반의�경쟁력�확보와�공공이익(예산절

감,�부가가치�및�고용유발)이�발주자�선택권과�

자유계약의�원칙을�준수하여�얻을�수�있는�가

치보다�크기�때문임.

②  분리발주로 인한 중소 종합건설업체의 하도급 

시장 참여 및 심각한 경영난 우려는 기우(杞憂)

에 불과

■ �분리발주가�법제화되어�종합건설시장이�축소될�경

우,�공사수주를�하지�못하는�중소�종합건설업체의�

경영난이�가중될�것이라는�우려는�현실성이�없음.

- �이미�상당수의�중소�종합건설업체는�겸업제한�

폐지로�인하여�전문건설업종을�동시�보유하고�

있거나,�계열�전문건설업체를�보유한�경우가�

많음.�공공공사�분리발주가�법제화되어도�분

리발주�공사의�입찰에�참가를�통해�수주할�수�

있으므로,�경영난이�가중되지�않을�것임.

• 대한건설정책연구원(2008)에�따르면,�종합건설

업체의�37.8%가�전문건설업체를�관계�계열사로�

보유하고�있는�것으로�나타남.�또한�겸업제한�폐

지로�인한�전문업종�보유�종합건설업체는�’13년�4

월�기준�565개사임.

■ �분리발주로�인하여�중소�종합건설업체가�하도급�

시장에�적극�참여함으로써�우량�중소�하도급�업

체가�오히려�퇴출될�가능성도�높지�않음.

- �공공공사�분리발주�법제화로�인하여�경영난을�

겪는�일부�종합건설업체도�수익성이�낮은�하

도급�시장에�참여하기보다는�전문건설업종�등

록을�하거나�자신들의�종합시공�실적�중�일부

를�전문시공�실적으로�전환하여�전문�원도급�

공사나�분리발주�공사의�입찰에�참가할�것임.

• 겸업제한�폐지�시�중소�종합건설업체�하도급�시

장�참여가�예상되었으나,�실제로는�수익성이�낮

은�하도급�공사에�참여한�종합건설업체는�거의�

없었던�것으로�나타남.

- �공공공사�분리발주�법제화로�인하여�경영난을�

겪는�일부�종합건설업체도�수익성이�낮은�하

도급�시장에�참여하기보다는�전문업종�등록을�

하거나�시공실적�중�일부를�전문�시공실적으

로�전환하여�전문�원도급�공사나�분리발주�공

사의�입찰에�참가할�것임.

③  공공공사 분리발주를 통하여 건설산업의 부가

가치와 고용창출 효과가 증진

■ �공공공사�분리발주가�시행되고�있는�전기공사업

과�정보통신공사업의�부가가치율과�고용계수가�

종합건설업보다�우수한�것으로�나타남(표�8�참

조).�산업�및�국가�경쟁력에�미치는�긍정적인�영

향은�통합발주�방식보다�분리발주�방식이�우월함

을�알�수�있음.

- �전기공사업과�정보통신공사업의�부가가치율

(46.5%,�47.4%)은�종합건설업(33.4%)에�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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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여�1.2~1.4배�높은�수준임.�또한�매출액�10

억�원당�고용인원을�나타내는�고용계수도�전

기공사업과�정보통신공사업(28.7인/십억,�

29.5인/십억)이�종합건설업(14.2인/십억)보다�

2배�가량�높은�것으로�분석됨.

■ �가령�공공공사의�20%�가량이�분리�발주될�경

우,�산업전반의�부가가치는�통합발주�방식에�의

한�것보다�총�419,726백만원�증진되는�효과를�

거둘�것으로�전망됨.�공공공사�분리발주�범위가�

확대된다면,�부가가치�창출효과는�보다�증가할�

것임(표�9�참조).

- �공공공사의�20%가�분리�발주된다면,�전문건

설업�부가가치는�1,602,692백만원이�증진되

나,�종합건설업�부가가치는�오히려�1,182,966

백만원�감소하여�최종적으로�419,726백만원

의�부가가치가�발생함.

■ �가령�공공공사의�20%�가량이�분리�발주될�경우,�

산업전반의�고용창출�증진효과는�통합발주�방식

에�의한�것보다�총�26,048명�증진되는�효과를�거

둘�것으로�전망됨.�공공공사의�분리발주�범위가�

확대된다면,�고용창출�증진효과도�보다�증가할�

것임(표�10�참조).

<표�8>�건설업종별�현황
(단위�:�백만원)

구분 종합건설업
전문건설업

(전기·통신�제외)
전기공사업 통신공사업

종사자수 468,169명 877,398명 192,546명 87,200명

매출액 98,384,355 72,436,251 14,438,160 6,232,347

부가가치 32,860,150 32,777,605 6,708,158 2,952,476

부가가치율 33.4% 45.3% 46.5% 47.4%

고용계수 14.2명/십억 26.8명/십억 28.7명/십억 29.5명/십억

자료:�통계청�경제통계국�산업통계과,�산업세분류별�건설업�조사,�KPC조사(2010년)

<표�9>�공공공사의�20%�분리발주�시�부가가치�증진효과�분석
(단위�:�백만원)

구�분
분리발주�매출액

(a)
부가가치율

(b)
부가가치

(c)=(a)×(b)
부가가치�차이
(전문-종합)

전문건설업(전기·통신�제외) (+)3,541,836 45.3% (+)1,602,692
419,726

종합건설업 (-)3,541,836 33.4% (-)1,182,966

주:�1)��분리발주�매출액은�’10년�기준�종합건설업�총�매출액(98,384,355백만원)에�공공공사�비율(40%),�공공공사�분리발주�매출액�비율(종합건설

업�매출액�20%)과�종합건설업의�공사원가�비율에서�외주비를�제외한�비율(45%)을�적용하여�산출한�값임.

2)�부가가치율은�표�8의�자료를�활용함.

<표�10>�공공공사의�20%�분리발주�시�고용�창출�증진효과�분석
(단위�:�백만원)

구�분
분리발주�매출액

(a)
부가가치율

(b)
부가가치

(c)=(a)×(b)
고용계수
(d)

고용창출�인원
(e)=(c)×(d)/1,000

고용창출�인원�차이
(전문-종합)

전문건설업

(전기·통신�제외)
(+)3,541,836 45% (+)1,602,692 26.8인/십억 (+)42,902명

26,048명

종합건설업 (-)3,541,836 33% (-)1,182,966 14.2인/십억 (-)16,854명

주:�1)��분리발주�매출액은�’10년�기준�종합건설업�총�매출액(98,384,355백만원)에�공공공사�비율(40%),�공공공사�분리발주�매출액�비율(종합건설

업�매출액�20%)과�종합건설업의�공사원가�비율에서�외주비를�제외한�비율(45%)을�적용하여�산출한�값임.

2)�부가가치율과�고용계수는�표�8의�자료를�활용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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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�공공공사의�20%가�분리�발주된다면,�전문건

설업의�고용창출�인원은�42,902명이�증진되

나,�종합건설업의�고용창출�인원이�16,854명�

감소하여�최종적으로�26,048명이�일자리를�

찾을�수�있을�것임.

II.�공공공사�분리발주의�도입방향

■ �공종별�시공자가�발주자와�직접�계약하여�공사비

를�받는�분리발주�방식은�저가�하도급,�불법·불

공정�하도급�행위�등�통합발주�방식의�병폐를�해

결하고,�중소�건설업체의�다수를�차지하는�전문

건설업체를�육성하여�국가�산업기반의�안정화를�

꾀할�수�있는�최선의�대안임.

- �발주자�선택권과�자유계약�원칙을�중요시�하

는�미국·일본·독일�등�선진국도�수직적�생

산체계가�갖는�문제점을�해결하기�위한�대안

으로�분리발주�방식을�채택하고�있음.�종합건

설업체�위주의�편향된�산업정책이�아니라,�분

리발주를�통해�건설생산체계�하부�구조를�차

지하는�전문건설업체�경쟁력도�향상시켜�산업

전반의�경쟁력을�증진시키는�균형�잡힌�산업

정책을�수립하고�있음.

■ �공공공사�분리발주는�종합건설업체의�이윤�및�일

반관리비�배제,�하도급�단가에�가까운�직접공사

비로�인하여�통합발주보다�비용�경제성이�우월하

고,�건설산업의�부가가치와�고용창출�효과가�매

우�우수함.

- �외국에서도�공공공사�분리발주�방식의�비용�

경제성에�관한�논란이�일부�제기되고�있으나,�

발주자의�공사관리비용(직접�또는�위탁)을�고

려하여도�분리발주�방식이�통합발주�방식보다�

공사비�측면에서�경제적이라는�전문가의�의견

이�다수를�차지함.

- �총�37개�계약�패키지로�구성된�안양·관양�직

할시공�지구의�공사비는�통합발주�방식�공사

비에�비해�5.0%�가량�절감된�것으로�나타남.�

민간공사(아파트�유치원�공사)에�적용된�분리

발주�방식에서도�통합발주�대비�분리발주�방

식의�공사비�절감효과는�5.3%�가량�발생함.

- �만일�공공공사의�20%�수준으로�분리발주�적용

범위가�결정되고,�이로�인해�공사비가�5%(국

내·외�분석결과의�최소치,�공사관리비�추가분�

고려)�감소된다면,�총�4,694억�원의�공공�예산

이�절감될�수�있을�것으로�예상됨(10%�:�2,374

억�원,�30%�:�7,040억�원,�40%�:�9,386억�원).

- �공공공사�분리발주로�인한�건설산업�전반의�

부가가치와�고용창출도�통합발주�방식에�의한�

것보다�총�4,198억�원,�26,048명(공공공사의�

20%�적용�시)이�증진되는�효과를�거둘�것으로�

전망됨.

■ �공공공사의�분리발주�시�발주자의�공사관리�부담,�

다수의�공종�패키지로�인한�공사지연,�공종간�간

섭�및�마찰,�설계변경,�복합하자�등�계약분쟁�등에�

관한�우려는�현실성이�없는�기우(杞憂)에�불과함.

- �분리발주로�인해�발주자의�관리계수는�일부�

증가하나,�건축�및�토목공종의�일부만�분리된

다면�그�증가�폭은�크지�않고�CM용역을�통해

서도�충분히�해결�가능함.�오히려�분리발주를�

통해�공공�발주자의�공사관리�역량이�향상된

다면,�건설산업의�발전에�필수적으로�요구되

는�‘Smart�발주자’�육성이�가능해짐.

- �다수�공종�패키지로�인한�공사지연,�공종간�간

섭�및�마찰,�설계변경,�계약분쟁�현상은�통합

발주�방식에서도�동일하게�발생하는�현상임.�

이와�같이�공사�수행�시�불가피하게�발생하는�

현상도�철저한�공사관리와�발주자�보호장치를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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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화한다면,�큰�문제가�되지�않음.

• 공사지연은�공사타절�요건의�명확화,�지체상금�

제도�등을�적극�활용한다면,�부도업체�발생�등�공

종별�시공자�귀책사유로�인한�공사지연으로부터�

발주자를�보호할�수�있음.�오히려�전문역량을�갖

춘�발주기관의�공사관리�또는�건설사업관리자

를�채택한�경우에는�공종분리에�의한�병행시공

(Fast-Tracking)이�가능해져�공사기간이�단축

될�수�있음.

• 공종간�간섭�및�마찰,�설계변경,�복합하자�등�계

약분쟁은�공종별로�겹치거나�사각지대에�있는�작

업내용을�공종�내역서에�명확히�구분하거나,�별

도�공종으로�발주�또는�직영처리�한다면�최소화

될�수�있음.�또한�공종별�시공자에�대한�평가결과

를�차후�공사�입찰에�반영한다면,�지속적인�거래

관계를�유지할�수�있어�공종별�시공자에�대한�발

주자의�통제력을�강화할�수�있음.

■ �공공공사�분리발주를�통해�공공예산�절감,�부가

가치�및�고용증진�효과를�극대화하고,�통합발주

의�문제점을�근본적으로�해결하기�위해서는�100

억�이상�공사의�일정비율�이상이�적용될�수�있도

록�법제화하는�것이�반드시�필요함.

- �분리발주를�통하여�저가�하도급,�불공정�하도

급�행위를�근절하고,�공공예산�절감,�부가가치�

및�고용증진�효과를�극대하고자�한다면,�적어

도�100억�원�이상�공사를�적용대상으로�해야

만�최소한의�실효성이�있음.

- �만일,�1,000억�원�이상,�500억�원�이상으로�

분리발주�대상을�선정한다면,�저가�하도급,�불

공정�하도급�행위는�전국�건설현장에�그대로�

존속하게�됨.�이는�박근혜�정부의�주요�국정과

제인�‘공공공사�분리발주�법제화’가�유명무실

해지는�결과를�초래할�것임.

- �공공공사�100억�원�이상�공사�중�분리�발주해

야�할�대상을�불명확한�공사특성으로�규정하

는�것은�바람직하지�않음.�감사를�기피하는�공

공�발주기관의�속성상�분리발주�방식을�채택

하지�않을�것이기�때문임.�따라서�최소�분리발

주�의무화�비율을�법률로서�명확히�규정하여,�

이를�근거로�공공�발주기관의�분리발주�적용

을�용이하게�해줄�필요가�있음.

•�실제로�중소�전문건설업체�육성�및�통합발주의�

문제점을�해결하기�위하여�도입된�주계약자�공동

도급�방식이나�직할시공제의�경우에는�법률상�의

무화�비율이�규정되어�있지�않아�추진실적이�매

우�미흡함.

■ �공공공사의�분리발주�적용이�소기의�목적을�달성

하기�위해서는�건설관련�법령을�수평적�생산체계

에�적합하도록�개편하고,�다(多)공종�분리발주�방

식(High�Multiple�Prime�Contract)�적용도�추후�적

극�검토할�필요가�있음.

- �산업안전보건법�등�공사수행과�관련된�현행�법

령은�수직적�생산체계를�전제로�마련된�것이�대

부분임.�따라서�공공공사의�분리발주가�원활히�

추진되기�위해서는�관련�법령이�수평적�생산체

계에도�적용될�수�있도록�개편해야�할�것임.

- �해외에서는�전통적인�분리공종인�전기·소

방·통신·설비뿐만�아니라,�건축�및�토목�공

종에�해당되는�여러�개의�공종을�분리�발주하

는�다(多)공종�분리발주�방식의�사례를�많이�

찾아볼�수�있음.�이는�다수의�공종을�분리할수

록�직접공사비가�낮아져�추가로�소요되는�공

사관리비를�상쇄하여�공사비�절감효과를�극대

화할�수�있기�때문임.�추후�공공공사�분리발주

가�정착된다면,�다(多)공종�분리발주�방식의�

적용을�적극�검토해야�할�것임.�




